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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창군 고시 제2016 - 67호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

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7. 01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183 외 11건

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

(별 도 열 람)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～3)에 문의 또는 새주

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

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
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

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

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

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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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도로명주소부여

일련

번호
종전주소 도로명주소

고 시 일
도로명부여사유

도로명 도로명주소

1 경상남도 거창군 거
창읍 김천리  321-1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거함대로  3183

2009-12-28 2016-07-01 행정구역명(거창+함양군) 
활용

2 경상남도 거창군 거
창읍 중앙리  250-1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시장1길  3-12

2009-04-01 2016-07-01
시장을 남쪽에서 북쪽으
로 지나가는  첫번째 도
로

3 경상남도 거창군 북
상면 산수리  165-3

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
산수병곡길  181

2009-12-28 2016-07-01
북상면 산수리와 병곡리
를 연결하는  도로임을 
반영

4 경상남도 거창군 북
상면 월성리  482-6

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
계수나무길 86 2009-04-01 2016-07-01

달속의 계수나무 모양이
라 이름지어진  자연마을 
이름 반영

5 경상남도 거창군 북
상면 갈계리 1278

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
치내길  78-49 2009-04-01 2016-07-01 갈계의  옛지명이 반영된 

도로

6 경상남도 거창군 위
천면 상천리  342-3

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
금원산길 127 2009-04-01 2016-07-01 금원산으로 가는 도로라

하여 붙여진 이름

7 경상남도 거창군 마
리면 율리 712-2

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
빼재로  453-8 2009-12-28 2016-07-01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

는 지명을 반영한  도로

8
경상남도 거창군 신
원면 구사리  
1604-4

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
상감악길  447-215 2009-04-01 2016-07-01

감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
자연마을  이름이 반영된 
도로

9 경상남도 거창군 가
조면 동례리  796-1
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동례5길  79-67 2009-12-28 2016-07-01

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
다섯번째로  분기되는 도
로

10 경상남도 거창군 가
조면 마상리 296
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마상4길 77

2009-04-01 2016-07-01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
영된 네번째 도로

11 경상남도 거창군 가
조면 수월리  22-27
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의상봉길  601-90

2009-04-01 2016-07-01 의상봉으로 가는 길임을 
반영한 도로

12 경상남도 거창군 가
북면 박암리 1150

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
옥산길  213-3

2009-04-01 2016-07-01

마을 곁의 산골짜기에 선
녀인 옥녀가  누었던 자
리가 있다하여 붙여진 자
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
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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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공고 제2016 - 690호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공고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

행계획(개간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

2016년 6월 30일

거 창 군 수

1. 사 업 목 적 : 농지조성(과수원 조성)

2. 사업지구명 : 봉산지구

3. 위 치 :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산261-5

4. 사업시행면적 : 지적면적 12,496㎡

신청면적 4,943㎡

5. 사 업 개 요 : 국토의 효율적 이용 (농지확대)

6. 총 사 업 비 : 150,000천원(부지조성 120,000천원, 기타 30,000천원)

7. 사 업 기 간 : 허가일로부터 12개월

8. 이의신청기간 : 2016. 06. 30 ～ 2016. 07. 30.(30일간)

9. 시행계획 열람 장소 : 건설과 농업기반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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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공고 제 2016 - 69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

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

사전통지서, 부과 및 독촉 고지서,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,

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

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○ 공고내용 : 자동차·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등

○ 공고기간 : 2016. 07. 04. ～ 2016. 07. 18.(15일간)

○ 공고대상 : 붙임

○ 문 의 처 :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(☎055-940-3293)

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,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

며,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. 자동차 및

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

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

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%부과(가산금 5%, 중가산금 매월

1.2%)됨을 알려드립니다.

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

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

따라 재산(자동차, 부동산 등)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.

 2016년 07월 01일

거 창 군 수



- 6 -

거창군 공고 제 2015 -69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, 제77

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,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, 검사

명령서,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

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, 수취불명

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
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다 음

○ 공고제목 : 자동차·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, 경과안내 및 검사

명령서,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

○ 공고기간 : 2016. 07. 04. ~ 2016. 07. 18.(15일간)

○ 공고대상 : 별첨

○ 문 의 처 :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(☎055-940-3293)

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

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

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

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

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

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

니다.

2016년 07월 01일

거 창 군 수


